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하는 사업( 산림보호법 )

1종
수목

진료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등  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1억원 이상 불가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ㆍ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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